
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

□ 제도개요

對 일본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

(일본 수입가공식품 사전확인제도)

 일본식품위생법(후생성고지 제119호)에 의거,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이 

확인된 수입가공식품을 후생노동성에 사전에 등록하고, 수입업자가 수입시 등록번호가 기재된 

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본 일선통관검역소에서 신속하게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하는 제도

○ 등록대상 : 가공식품(신선류 제외)

  - 일본 수출실적이 있으며 수출완제품을 직접 제조·수출하는 업체

○ 등록효과 : 식품정기의무검사 주기완화(1년 → 3년) 및 통관시간 단축

- 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 (6만엔/1품목/1년 → 6만엔/1품목/3년)

 : 수입통관관련 기존 “1회/년” 실시해야했던 식품의무검사가 등록 후  “1회/3년” 주기로 

완화됨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효과

- 통관시간 단축(통상소요시간의 50%)

 : 등록품목에 대한 일선통관검역소에서의 전산별도관리 및 신속처리로 따른 통관시간 단축

- 통상검사(모니터링 검사) 완화

 : 수입통관시 비등록업체에 적용되는 통상검사(5% 무작위추출 모티터링 실시) 완화

□ 추진체계


